
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]

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(제9조제1항 관련)

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

1. 신규 교육

ㆍ훈련

다. 대학생,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

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

2시간 이상

(연구활동 참

여 후 3개월 

이내)

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

관한 사항

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

ㆍ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

항

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

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

사항

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

한 사항

2. 정기 교육

ㆍ훈련

가.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

실의 연구활동종사자

연간 3시간 

이상

나.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

의 연구활동종사자

반기별 6시간 

이상

다.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

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

사자

반기별 3시간 

이상


